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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, 서비스업 관련 외국인 근로자 특화국가 확대

◇ 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 관련 특화국가 11개국으로 확대

◇ 해당 국가와 세부절차 등 조율 후 '24년도 하반기 부터 순차적 도입 예정

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'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(E-9) 활용 관련 설명회'('24.4.9)를 통해

건설폐기물처리업 등 서비스업의 외국인 근로자 특화국가가 기존 3개국에서 11개국으로

확대되었으며, 세부 행정절차 조율 후 '24년도 하반기 외국인력 배정신청 시 순차적으로

적용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.

 ※ 서비스업 관련 외국인 근로자(E-9) 특화국가

기존(3개국) 적용예정(11개국)

◦우즈베키스탄, 몽골, 중국
◦(기존) 우즈베키스탄, 몽골, 중국

◦(확대) 네팔, 미얀마, 스리랑카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키르기스스탄, 태국, 필리핀

이는 그간 협회가 업계의 인력 수급문제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

추진(아래 표 참조)한 결과 이뤄진 조치이며, 금번 특화국가 확대 조치까지 완료되면 현장

인력 운용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

 ※ 외국인 근로자(E-9) 관련 개선사항

협회 건의사항 제도개선 사항

◦외국인근로자 쿼터 배정시기 조정 ▸연 1회 배정에서 연 4회 배정으로 변경(’18.1)

◦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대상 업종에 
건설폐기물 처리업 포함

▸대상 업종에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포함(’19.12)

◦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▸서비스업 관련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*

  * ’23년 : 2,830명, ’24년 : 13,000명

◦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 확대 ▸기존 3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대(’24년 하반기 반영 예정)

한편 협회는 외국인 근로자 특화국가 확대 조치에 따른 인력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

지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계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
